
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3-1084호

공 시 송 달 공 고

 명동 거리가게를 운영함에 있어 「서울특별시 중구 거리가게 운영 규정」 제9조
(행위의 금지)를 위반하여 행정처분(영업정지 및 벌점처분) 공문을 송달하려 하였으나, 
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(송달) 제4항의   
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-   아        래   -

   1. 제    목 : 도로점용허가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알림
   2. 법적근거 : 「서울특별시 중구 거리가게 운영 규정」 제9조
   3. 공시송달 대상 

   4. 공고기간 : 2023. 12. 01. ～ 2023. 12. 15.(14일간)
   5. 공고 및 게시장소 :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
   6. 공고내용

○ 귀하께서 운영하고 있는 명동 허가제거리가게를 운영함에 있어 「실명제 허가

조건」11조 및 「서울특별시 중구 거리가게 운영규정」 제9조(행위의 금지)를 

위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.

○ 또한, 동일사항 4회 위반 및 허가기간 중 누적벌점 120점 이상 시 즉시 허가취소,  

행정처분 횟수가 허가기간 내 총5회(동일한 위반행위의 행정처분은 3회) 이상이거나 누적벌점 

100점 이상인 경우 기간연장이 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허가조건을 준수하시어 

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○ 위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「행정심판법」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 

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,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

수 있으며,「행정소송법」에 따라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, 처분등이 

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  ○ 위 공고문에 대하여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 중구청 건설관리과   
 가로정비팀(☎02-3396-6058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 끝.

2023.  12.  01.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연번 허가번호 성 명 점용위치 주  소 비고(처분내용)

1 중앙로-55-B 이*재 명동8길 52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31길 영업정지10일(기간:12.01-12.10.)
벌점30점(누적벌점:60점)

2 중앙로-44-B 김*자 명동8길 40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60길 영업정지10일(기간:12.01-12.10.)
벌점30점(누적벌점:60점)

3 명동길-27-A 신*순 명동길 26 전라남도 순천시 장천1길 영업정지10일(기간:12.01-12.10.)
벌점30점(누적벌점:60점)

4 명동길-25-B 이*민 명동길 26 세종특별자치시 마음로 67 영업정지10일(기간:12.01-12.10.)
벌점30점(누적벌점:60점)


